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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 안내

1. 목  적

ㅇ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1조(검사절차 등) 개정에

따른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사항 시행 안내

2.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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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수입검사절차 개선사항

□1 검사계획 통보 및 접수

ㅇ 검사자는 검사준비 사항 등 확정된 검사계획을 장치장소

관리인1) 및 신고인2)에게 시스템으로 통보

1)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보관·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수입물품 검사준비

등 세관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
2) 화주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절차 등을 수행하는 자로 관세법에 따라

세관에 검사 참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

- 시설 미비 등으로 시스템 수신이 어려운 경우 구두 통보

* 검사계획 통보서 수신을 위한 관세사 신고인 프로그램 개선 필요 (관세청 유니패스

공지사항(게시번호 202011271474, ’20.11.27) 참고)

□2 창고관리인 검사 협조 하에 검사 실시

ㅇ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사항

ⅰ)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

ⅱ)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할

수 있는 사람의 배치

ⅲ)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

ㅇ 기타 검사직원의 검사실시에 협조(물품의 포장상태 및 내용

물품의 파손여부 등 확인)

□3 화주 및 관세사에게 검사준비 사항 통보

ㅇ 검사계획 통보에 따른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등 협조가

안된 경우에 화주에게 검사준비 통보

- 화주의 수입통관절차 대리인으로서 관세사(그 소속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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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)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사준비 및 참여 가능

□4 (인천공항 항공화물 터미널) 지정장치장으로 이고하여 검사

ㅇ 인천공항 터미널 반입(예정)물품으로 검사 지정된 경우,

해당물품을 세관 지정장치장으로 이고하여 검사 실시

< 인천공항 항공화물 터미널 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 흐름도 >

* (보세운송 특례)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 근거

4. 추진일정

□ (시범운영) 각 세관(과)별 보세창고 또는 화물터미널 1개소를

대상으로 시범운영

ㅇ (인천항, 김포공항) 2.17.～3.9.까지 각 과(수입1․2과, 통관

지원과)별 1개 보세창고 시범운영 후 보완 및 확대(3.10.∼)

ㅇ (인천공항) 2.17.～3.9.까지 각 과(수입1․2과, 특송3·4과)별 1개

화물터미널 1개소, 자체시설 등 시범운영 후 보완 및 확대(3.10.∼)

ㅇ (전면시행) 세관별 시범운영 결과 미비점 보완 후 전면시행(3.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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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참고  수입검사․관리 체계 개선 추진 일정표

세관 지역 장치장소 과별
2월 3월

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

인천

항

선광종합물류 수1

더로지스2창고 수2

전체

공항

대한항공,
 ㈜쉥커코리아

수1

아시아나항공,
(주)이디아이로지스

수2

CJ 대한통운, DHL 특송3

FEDEX, 롯데글로벌, 한진 특송4

전체

김포

(주)샬롬종합물류

통지

전체

전국세관

※ ’21.2.17.～3.9.(3주간)까지는 시범운영 후 3.24. 전면시행


